
요약_본 연구는 난민제도가 단지 국제정치와 보편적 윤리의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을 넘

어, 국가 내부의 정치적·사회적 역동과 제도 영역에서의 관습과 문화의 영향, 그리고 관

련조직간의 관계와 위계 구조 등의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통

해 난민과 난민제도에 대한 담론의 폭을 확장 및 심화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난민 행정 체계와 조직적 맥락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행과 실천의 역동성

을 조명하며, 한국 난민 제도의 주요 특징으로서 임시방편적 성격과 제도간 불협성을 논

의한다. 특히 심사 전문성과 신속성에 대한 강조가 개별 공무원의 책임성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면서 조직 및 운영의 재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한계를 지적한다. 난민 제도를 

시행해온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그 제도적 역사가 짧은 한국에서, 이주민의 규모에 비해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비자 체계와 명확한 방향성이 결여된 난민 정책의 현실 속에서, 

난민 제도의 실행 영역에서 발생하는 충돌과 비일관성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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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난민 문제는 일반적으로 출신 국가에서 사회적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

지만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국제 사회가 인류 보편

의 가치인 ‘인권과 존엄성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윤리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는 요청으로 이해된다. 전쟁과 사회적 소요 등으로 인한 민간인들의 긴박한 상

황과 이주 과정에서 겪는 여러 존엄성 침해 사례에 대해서 지원의 필요성을 부

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난민 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이’, 

‘보호의 주체’, 그리고 보호의 내용과 적용 범위를 규정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들

을 포함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 의무, 그리고 성원됨이 국가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난민 문제 역시 국가라는 틀을 넘어서 논의되

기 어렵다. 대표적인 난민관련 국제 기구들인 유엔난민기구(UNHCR), 국제이

주기구(IOM)역시 참여 국가들의 재정 지원 없이는 실질적인 실행력 확보가 어

렵고, 국제적 협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각국이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조

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보호는 작동되기 어렵다. 난민은 특정 국가의 ‘영

토 내’에 존재하므로, 그들에 대한 한 국가의 물적 지원, 사회적 합의, 그리고 성

원됨 및 권리의 범위와 정도에 대한 논의가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호 체계가 실행

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Betts 2010; Hathaway 2005; Kleist 2018; 2022). 인

류학자 말키(Malkki)는 현대 난민이라는 개념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이루어진 특수한 제도화 및 기술적 구성에 의해 형성된 주체(subject)이며, 이러

한 맥락적인 정의없이 난민을 논의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Malkki 1995: 497). 일반적으로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제와 그 근거

는 담론적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난민 보호는 복잡하고 구체적인 제

도적 맥락 속, 특히 한 국가의 제도적 과정을 통해 실현된다. 

많은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기반으로 난

민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실행 양상은 시기와 대상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1970년대 베트남 난민을 수용한 아시아 및 미국, 1990년대 탈냉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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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구 공산주의권 난민을 받아들인 미국 및 서구 국가들, 그리고 2010년대 이후 

중동 출신 난민 수용과 관련된 유럽 국가들의 정책 변화를 보면,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 난민 발생국과의 관계, 그리고 국내 정치사회적 맥락에 따라 난민의 

수용과 보호 수준이 매우 상이하게 이루어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199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며 난

민 관련 제도를 발전시켰다. 특히 2013년 난민법 제정과 난민 관련 조직 신설, 

2015년 시작된 재정착 난민(resettled refugees) 시범사업, 2019년 난민 업무 

인력 증원 과 민간 채용, 이의신청 심의 조직 ‘난민심의과’의 신설, 그리고 2021

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지원 조직 설립까지, 지난 10년간 한국의 난민 제

도는 질적, 양적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난민법 시행 후 한국의 난민 신청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약 1,500건이었던 신청 건수가 2024년 말 기

준 약 18,000건에 이르렀다. 신청인들의 출신 지역과 난민 신청 사유 역시 매우 

다양해졌다(법무부 2024).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 난민업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

났다. 난민 신청 규모 증가에 비해 심사 인력이 부족한 것, 적절한 자격을 갖춘 

통역사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난민 전담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평가 시스

템이 미흡한 점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국가인권위원회 2020.10.15).

표 1. 난민신청자 규모

연도 94-12 2013 2014 2015 2019 2020 2023 2024

신청 5,069 1,574 2,896 5,711 15,452 6,684 18,837 18,336

이의신청 2,204 349 1,758 3,255 4,067 5,954 5,249 5,153

본고는 난민 제도에 대한 생산적 비판을 모색하며, 난민을 둘러싼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제도권 내의 ‘낮은 인권의식’에 치중된 평가를 넘어 보다 확장된 제

도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연구자는 한국 난민제도의 한계가 다층적이고 

역사적인 제도적 딜레마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난민 

정책 및 제도에 대해 더욱 다양한 논의를 촉진하고, 난민 관련 사회적 담론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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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다각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난민, 보호 그리고 국가 

인류학자 파신(Fassin)은 현대 인도주의 정치를 “보다 고차원적인 도덕적 원

칙의 이름으로 인간 집단을 관리하는 행위”로 설명하며, 생정치적 관점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고통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것”으로 정의했다

(Fassin 2007: 151). 특히 9·11 사건 이후 북미를 중심으로 한 강화된 안보질

서와 2010년대 시리아 내전 및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를 계기

로 국가뿐만 아니라 비정부 기구와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약자나 타자에 대

한 보호와 공감이 중요한 도덕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난민이나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 대한 지원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어 왔다(Fassin 

2011). 이러한 맥락에서, 도덕적 우위를 둘러싸고 국제적 위상을 형성하려는 국

가들의 담론적 경쟁 또한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시리아 난민들의 이주가 본격적

으로 시작되던 2010년대 중반, 난민의 수용을 주저하던 주변 국가들과는 달리,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난민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기조를 천명하고 민간 차원의 

난민 지원을 장려하여, ‘난민 친화적 국가’의 이미지를 굳혔다. 한편, 캐나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난민 정책으로 선회하며 갈등을 빚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민관의 조화로운 협력을 기반으로 민간후원 난민 정착(Private Sponsorship)모

델을 추진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그 위상을 높였다.

현대 사회에서 두드러지는 ‘난민’ 문제와 이를 둘러싼 지식 및 담론은, 일군의 

연구자들(Betts 2010; Kleist 2018; 2022; Kneebone 2009)의 분석처럼, 국가의 

책임성과 행위성을 강조함으로써 아이러니하게도 국가 중심의 체계를 더욱 강

화하는 역할을 한다. 난민은 통상 출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

른 국가에 보호를 요청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주권성과 성원됨이라는 개념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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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국가 구성원들 간의 정치적 합의 과정은 중요한 의제

로 구성된다. 즉, ‘난민의 딜레마’는 의도와 상관없이 국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

화시킨다는 것이다(Betts 2009; Fitzgerald 2019; Gibney 2004; Zetter 2007). 

국가의 난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사례 연구들은, 국경관리 기술의 적용이 현

실에서 매우 불균형적이고 재량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층위의 행위

자들의 실천에 의해 현실화된다는 점도 지적한다(Gill 2009; Hassner and Wit-

tenberg 2009; Mountz 2003; 2010; Muller 2011; Sundberg 2008). 이같은 관

찰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라는 보편적 가치만이 난

민 제도의 본질로 표현되지만, 이 과정에는 보호의 대상, 유형, 내용 및 범위의 

설정 등에 관여하는 한 국가의 구체적인 실행력과 정치적 합의과정이 필수적이

고 결정적인 요소임을 보여준다.

2) 한국 난민제도 

한국은 2013년 난민법 제정을 계기로 난민 제도를 본격화하였다고 할 수 있

다. 1992년에 이미 난민 협약에 가입하였지만, 최초로 난민 인정을 시행한것은 

2001년이었다. 이는 당시 한국이 국제난민기구인 UNHCR의 집행위원회 회원

국으로 활동하면서 국제적 책임감을 느낀 결과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2009년 5월에 황우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난민법은 탈북 난민들의 재외 인권 보

호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세계시민으로서 국제적인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이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노력과 영향력이 중요한 역할

을 했다(노관령·이태동 2019; 박종일 외 2013). 그러나 시민사회와 일부 정치

인들의 노력과 그것의 성과라 할 수 있는 난민법 제정,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난

민에 관한 독립된 법을 제정한 국가라는 자부심어린 수사와는 달리, 난민법 제

정 이후 난민 제도나 난민에 대한 이슈가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사회적 논제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2018년 발생한 소위 ‘‘예멘 난민 사태’를 통

해 한국 사회의 난민 문제에 대한 성숙도가 드러났고(김종세 2019; 박서연·조

영희 2022; Choi and Park 2020), 여전히 ‘난민’이라는 주제가 ‘우리’의 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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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잡지 못했다는 현실을 보여 주었다. 예멘 난민 사태가 있었던 2018년 이전

까지 한국 내 난민 관련 논의는 난민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에

서 벌어진 제한적인 수준의 논쟁에 머물렀고(송영훈 2016a), 사회 전반적으로 

난민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논의가 이루어지기에는 논제 자체가 매우 특수

하고 그 범위가 협소했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최근 난민 신청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난민의 사회적 통합을 주제로 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난민제도를 다룬 연구는 여전히 특정 영역에

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주요 연구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난민법 개정 필

요성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이일·최계영 2025; 이지원 2025; 임보미·김치정 

2024; 황수빈 2025). 또한 행정청과 법원이 충분한 조사와 심리를 수행하지 못

해 발생하는 난민심사 결과에 대한 비판적 분석(김종세 2023; 이진우 2022), 난

민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들(류지웅 2023; 손다

선 2024; 오병훈 2015), 그리고 한국과 해외의 난민제도를 비교분석한 연구들

(서지원·송지연 2025; 이보연 2022b; 이지원·조정현 2024; 조은희 2025)이 주

를 이룬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는 이미 정립된 법제도의 특정 영역이나 주제를 분석 대

상으로 삼고 있다. 반면 제도 실행 과정에서의 역동성, 또는 조직 간 및 업무 담

당자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학계

가 외부자로서 제도를 연구할 때 갖는 본질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즉, 제도 실행

의 ‘결과’나 그것을 초래한 ‘잘못된 접근’, 또는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한 제도적 ‘영

역 확장’ 방안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무부 등 담당 

행정부처, UNHCR 한국사무소, 그리고 학계와 시민사회는 그동안 연구, 교육, 

포럼, 협력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난민제도를 개선하기위해 일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행정청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와 연구는 현장에 기

반한 구체적인 평가와 비판보다는 다소 원칙적인 수준의 제안에 머물고 있는 실

정이다. 이는 보다 실증적인 접근과 현장 기반의 분석이 부족함으로 인해, 실질

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찰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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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난민제도에 대한 문화기술지적 접근을 시도한다. 제도와 조직의 관

행과 변화, 조직 내 위계적 관계망과 그 양상, 조직 내부 및 외부 기관과 개인들 

간의 상호협력과 관계를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제도 실행의 구체적 양

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기존 난민제도 관련 연구가 ‘낮은 난민인정률’을 초래한 ‘낮은 인권의식’과 법

령 개정에 집중하여 난민제도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본 연구는 제도 안팎의 

실행 현장에서 제도를 해석하여 변화의 실마리를 찾으려 한다. 나아가 현재와 

같은 난민제도가 지속되는 역동과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 조사, 현장 관찰, 심층면접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했

다. 먼저 난민제도가 행정적, 조직적으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분석하기 위해 

법무부 자료를 중심으로 제도 변천 과정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종

합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난민 및 이주 정책이 구현되는 구조를 이해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난민 제도를 중심으로 한 인도주의 정치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관계성과 역동성을 갖고 작동하는지 해석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면접 

대상은 난민 업무를 담당했던 난민 전담 공무원 및 관련 경험을 가진 공무원들, 

그리고 난민 관련 민간단체 종사자들이다.

특히 난민 정책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고위급 공무원부터 난민신

청 접수 및 다양한 난민 관련 업무를 경험한 담당자, 심사 업무를 주로 수행한 

공무원, 그리고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한 민간단체 활동가들을 포함했다. 이는 

공식 자료를 통해 난민제도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파악하는 동시에, 제도 

실행 현장에서 포착되는 관계망, 업무 방식, 협력의 실제 내용 등을 통해 관점과 

실행의 교차 및 불일치, 조직 내 관계와 업무의 위계성, 변화와 유지의 맥락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주제 탐색적 성격

을 갖고 있고, 다양한 요소들의 다층적 상호작용을 소수 사례를 통해 밀접히 살

펴보려는 연구이므로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했다(Spradley 1980).

본 연구는 ‘미리 정해진’ ‘단단한’ 체계로 제도를 규정하기보다는, 다면적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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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구조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 관점, 태도들이 역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영역

(domain)’으로 제도를 탐구하고자 하는 이론적 접근을 취한다(Foucault 1991; 

Gupta 2012; Lemke 2001). 난민 제도의 운용은 행정기관의 독특한 제도적 운

영 방식, 관련된 규범과 정책, 그리고 다른 제도들과의 상호작용 방식과 밀접하

게 연관된다(Bartelson 1995; Betts and Milner 2019). 구체적인 제도의 실행 

영역에서 조직의 구조, 표면적으로 드러난 제도의 목적, 그리고 제도 내에서 실

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행위자들의 경험과 해석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난

민제도가 공식적 담론과 불일치하며 단절적으로 작동하는 역동을 보다 심층적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난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심층 면접은 대체로 반구조화(semi-structured)

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제한된 시간 내에 주제를 심도있게 탐구하기 위

해 채택된 것이다. 연구자 본인은 난민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어, 조직과 업

무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좀더 집중된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 각 면접

의 소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30분 사이였고, 주제에 대해 좀더 탐색적인 내

용이 필요한 경우 포커스그룹(focus group) 면접 등의 방식을 채택하였고, 필요

에 따라 동일 연구참여자에 대해 2차로 면접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 과

정에 참여한 이들은 난민 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는 담당자(공무원, 민간출신인

력 포함) 8명과, 지역 사회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했거나 획득하는 과정에 대한 

외국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 종사자 2명을 포함한다. 면접을 진행하기 

전, 연구 참여 동의서 징구 및 개인 정보에 대하여 익명으로 처리될 것을 고지하

였고, 면접 녹음에 대하여서도 동의를 받았다. 본 연구의 기초가 된 면접은 난민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법무부 용역연구로 수행하여 따로 IRB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질문 내용의 경우, 개인적, 조직적 차원으로 나누어 큰 

질문영역을 구성하여, 난민 업무 경험에 대한 해석, 조직 내에서의 업무 소통 방

식, 다른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하였고, 난민제도의 실행 

및 난민의 사회적 수용 및 통합 과정 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 활동가들

에 대해서는 난민제도가 실행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효과들에 대한 내용

을 중심으로 심층면담하였다. 공적인 자리에 있는 이들에 대한 면접 및 질적 조



183한국 난민제도의 임시성과 불협성

사는 이미 여러가지 경로로 접할 수 있는 공식화된 내용으로 채워지기 쉬우나, 

연구자가 심사 경험 및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의 경험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어려

움은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난민업무 담당 공무원들과 민간단체 종사자들

은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이들인만큼, 심층면접에 응한 이들에 대한 개인 정보

의 보호라는 윤리적 이유로, 간단한 인적 사항 및 경력만 명시하기로 하였다.

표 2. 연구참여자의 경력과 소속 

출입국업무경력 연령/성별 영역

1 3년 30대초, 여 정부

2 3년 30대초, 여 정부

3 5년 이상 20대후, 여 정부

4 15년 이상 40대후, 여 정부

5 20년 이상 50대초, 남 정부

6 20년 이상 50대초, 여 정부

7 20년 이상 50대초, 여 정부

8 3년 40대중, 여 정부

9 3년 30대초, 남 민간

10 10년 이상 50대후, 남 민간

공적인 자리에 있는 이들에 대한 면접 및 질적 조사는, 특히 ‘내부자’의 입장에

서 접하는 제도에의 관점과 의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구나 미디어 등을 통

해 외부로 표현될 때 정치적 함의, 파급효과, 개인에게 미칠 영향 등 연구의 윤리

성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주의깊은 접근을 필요로 한다. 내부자의 위치성(Beck-

mann and Hall 2013)의 문제를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고, 연구참여자들의 신분

이나 업무상 기밀 등이 드러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현장의 관습, 업무 용어 등에 

익숙하지 않으면 연구참여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Goldstein 

2002; Harvey 2010). 본 연구자의 경우, 과거 난민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 비교적 쉽게 연구 대상과 주제에 접근이 가능한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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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론 

1) 난민 업무 관련 행정 조직의 구성과 성격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 가입한 이후 1993년 12월 10일에 출입

국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난민 관련 조항을 최초로 도입했다. 초기에는 난민 업

무가 출입국관리국 체계에서 체류심사과의 담당업무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출

입국관리과로 이관되었으며, 2006년 2월 직제개편을 통해 국적난민과의 업무

로 맡겨졌다. 이어서 2007년에는 법무부 소속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내의 체

계로 조직이 재편되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난

민과를 신설하였고, 이는 난민 관련 업무 체계를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

한 중요한 변화였다. 이후 2020년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통해 이의신청에 심의를 주관하는 새로운 조직인 ‘난민심의과’가 설립

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 ‘난민과’가 관장하던 난민의 사회통합 및 정책 기획 업무

는 별도로 분리되어 보다 세분화된 운영이 가능해졌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주요 업무는 크게 ‘국경관리’, 

‘외국인체류관리’,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국적’, ‘이민자 사회통합’, ‘난민’, 그리

고 ‘국제협력’으로 구분된다(법무부 2025). 이 중 조직의 기능을 두 축으로 나누

어 보면 하나는 출입국 정책단과 그 하위 부서들로 이루어진 ‘관리’ 및 ‘심사’ 영

역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적통합정책단이다. 이와 같

은 구성을 통해 본부가 수행하는 역할은 행정조직인 ‘출입국’의 명칭에서 나타

나듯 국민과 외국인의 ‘국경 통과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

히, 국적통합정책단은 외국인이 국내에 정착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포함하며, 입국 이후의 관리 및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

편, 출입국정책단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를 심사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직

으로, 출입국 기획과, 출입국 심사과, 체류 관리과, 이민 조사과, 이민 정보과, 외

국인정보 빅데이터팀 등이 배치되어 있다. 반면 국적통합정책단에는 외국인 정

책과, 국적과, 이민통합과, 난민정책과, 난민심의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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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외국인의 통합, 체류 지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책 및 실무를 수행한다

(법무부 202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난민 관련 조직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본부가 10개 과 체계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11개 과 체계로 변화했다. 특히 난

민 관련 부서는 2020년을 기점으로 1개 과에서 2개 과로 확대되었다. 처음에는 

‘국적난민통합과’로 난민업무와 국적 업무가 통합되어 있었으나 이후 국적과와 

난민과로 분리되었고, 다시 난민과가 난민정책과와 난민심의과로 세분화되었

다. 이러한 조직 변화는 난민 관련 업무가 점차 독립적인 업무로 자리 잡고 세분

화되었음을 보여주며, 기존의 출입국 행정조직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하던 난민 

업무가 점차 독립적이고 중심적인 업무로 자리 잡아왔음을 시사한다. 2025년 

기준으로 본부 내 가장 많은 인력을 보유한 조직이 난민 조직이 될 정도로 해당 

업무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했다. 본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6개의 난민심사

거점기관을 설립하고 난민업무 ‘특정직위’를 신설하는 등 난민담당 인력을 지속

적으로 확충해왔다. 파견 및 임시 보직 등을 포함한 인력 규모를 정확히 집계하

기는 어렵지만, 전국적으로 난민심사관, 난민조사관을 포함해 약 100여 명의 공

무원이 직간접적으로 난민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박서연·조영희 2022).

이러한 연혁과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체 출입국 외국인 업무 중 난민 관

련 업무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조직적 차원에서 중요한 업무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예멘난민사태’라는 사건의 발생과도 관련이 깊지만, 그 긍정적인 

결과로 볼 수 있는 민간 전문인력의 채용 확대 등도 이루어졌다. 또한 2022년 아

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수용과 관련해 정부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아프가니스

탄 특별기여자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을 신속히 구성하여 다양

한 지원 정책을 펼쳤다(법무부 정책연감 2022: 22).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법

무부가 난민 및 유사한 상황에 놓인 외국인들을 위해 상당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신속한 조직적·업무적 진전은 동시에 난민제도의 불안정성과 

임시성, 그리고 조직 간 불협성 및 업무 간 불연속성이라는 문제를 야기했다. 그

동안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해 ‘관리와 통제’를 중심 업무 방향이자 조직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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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 ‘국경을 지킨다’ 는 - 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전통적인 운영의 방향은 ‘심

사’, ‘조사’과 등 국경 관리적 성격의 업무 조직들을 신생 업무조직인 ‘사회 통합’ 

업무 조직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비록 난민 업무 자체

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해당 업무가 조직 내에서 적절한 평가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며, 업무 내실 구축이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면담 결과로도 나타났다.

또한 본부의 난민정책과는 난민의 사회통합과 재정착 난민 문제 등 다양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지역에 정착한 인정난민이나 

난민 신청자들의 사회적 통합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된 바가 없

다. 2020년 2월 난민심의과의 신설 이후 발표된 난민정책과의 보도자료들을 

살펴보면,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20.12.), 난민전문통역인 위촉

(2023.1.),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23.12.), 화상면접심사 도입으로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2024.1.), 난민전문통역인 대폭 확대(2024.1.), 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난민신청 12만 건 상회(2025.2.) 등, 대부분 ‘심사’에 해당되는 

업무 내용에 집중되어 있고, 통합과 정착, 처우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난민 정책 영역은 출입국 ‘국경관리’와 사회적 ‘통합’ 모두를 아우르는 영역이지

만, 여전히 우리 사회 성원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국경관리, 즉 ‘심사’ 

과정에 더 큰 비중이 실려 있다. 이는 조직이 상대적으로 ‘익숙한’ 업무 운영 방

식을 유지하면서, ‘통합’ 이라는 낯선 영역으로 나아가는 데에 한계를 가지고 있

음을 보여준다.

한편 난민 관련 업무는 법무부 차원에서 여전히 ‘신생업무’이기 때문에 심사, 

통역, 국가정황정보 등의 업무 영역에서 민간 인력을 적극 채용하는 등 비교적 

‘실험적인’ 조직 구성도 가능했다. 현재 본부 조직 중 가장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만, 2021년 코로나19의 여파로 난민 신청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자 난민 심

사 및 통역 업무를 맡은 민간 인력 일부를 감축하기도 했다. 특히 ‘난민심의과’의 

경우 오랜 기간 평가 기간 하에 있기도 했다(법무부 정책연감 2022). 

결론적으로, 난민 조직과 제도는 국가 전반의 출입국·외국인정책의 방향에 

따라, 그 필요성과 효과성의 정도에 따라 여전히 ‘실험중’이며, ‘한시적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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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은 사회적 여론과 국가적 이해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되는 인도주의적 제도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난민 제도와 조직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2) 난민 제도의 업무적, 행정적 특성 

(1) 외국인업무와 난민업무의 불협성

난민 업무 인력은 국가정황정보 및 통역을 담당하는 인력을 포함하여 2024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100명 정도의 규모에 이른다. 난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들의 경험을 통해, 기존 출입국 업무와 난민 업무는 실제 업무 실행 측면에서 많

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법무부 공무원들 역시 다른 조직의 공무원

들과 마찬가지로 ‘순환보직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난민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다른 외국인 업무에 종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난민 업무는 상대적으로 

신생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외국인 업무에 사용되는 원칙과 방식이 전

담공무원들의 업무 방식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업무적 성격을 보면, 일반 외국인의 체류 관리나 심사 등 관리 업무와는 달리 

난민 업무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루고 ‘박해 가능성’을 논하는 해석적 능력이 중

요한 업무 능력으로 요구된다. 또한 다른 외국인의 심사 및 조사 과정에서 활용

되는 ‘객관적 자료’ 중심의 절차와는 달리, 난민 신청인과 난민면접관 간의 대면 

면접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면접은 개별 환경적 요인, 관계적 요소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출입국 공무원들에게 매우 생소한 업무 방식이

기도 하고, 업무적 성격의 차이로 인해 업무 난이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러

한 점에서 공무원들은 난민 업무와 기존의 외국인 업무 간 차이를 실감하며 그

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현장에 배치되었는데도, 신청자의 이야기만을 듣고 판

단해야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막막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자료를 많

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면접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데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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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나 신청서 같은 부분들은 참고할 수 있지만, 다른 사실들은 면접에서 확인하

고 판단해야 하니까요. 다른 심사는 자료와 지침 참고해서 결정내릴 수 있는 부

분이 명확한 편인데, 난민 심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난민전담공무원, 30대).

외국인업무에 종사한 지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출입국 공무

원들도, 난민 업무를 접하게 되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

을 표출한다. 특히, 난민 신청인의 진술과 관련된 판단 과정에서 증거물의 존재

가 반드시 필수적 요소로 간주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사건의 녹화 기

록, 사진 증거물, 녹취 등과 같이 그 사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행정

적 혹은 사법적 절차에서 요구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난민 업무의 경우 UNHCR 

지침 196절에서 “신청을 제출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칙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서류나 기타 증거로써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

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신청인이 모든 진술을 증거로 뒷받침하는 경우

는 일반적인 경우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외적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의심

스러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하게(benefit of doubt)”의 원칙대로, 담당관

이 신청인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입증’의 책임을 가벼이 해주

는 ‘예외적’ 인도주의의 절차가 존재한다(UNHCR 2019). 이러한 기본적인 접근 

방식에서의 차이는, 난민 심사 영역에서 특수한 기술적 전문성의 필요를 부각시

키며 기존 체계와의 차이를 명확히 드러낸다. 실제로 법무부의 난민 담당 공무

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계획 등 공개 자료를 살펴보면, ‘면접 기법’, ’심사 기법’과 

같은 기술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는 난민제도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가진 제도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특수성으로 인해 난민 업무는 기존의 외국인 관련 업무와 충돌하거

나 모순되는 업무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신이 이전에 다루어 온 기존 업무를 재해석하거나, 현 이주 및 

난민 제도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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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업무 중에 출국기한 유예나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이런 게 

나오면 굉장히 엄격하게 봐요. 이런 부분에 엄격한 것 자체가 출입국공무원으

로서 생태적 특징이거든요…(중략) 그런데 난민 영역에서는 모든 것이 다 사라

져요. 단기 체류로 들어와서 90일 체류나 3개월 미만 비자 기간 동안 체류한 다

음 며칠을 더 체류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며칠을 연장받기가 쉽지 않거

든요. 그런데 난민 신청하는 순간 쉽게 긴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걸 경

험하면서 회의감을 느낄 수 있죠.”(난민전담공무원, 50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출입국의 업무는 역사적으로 출입국에 대한 관리, 

통제, 심사에 좀 더 무게중심이 쏠려 있고, 이러한 국경관리업무는 지침에 의한 

명확한 가부 결정을 요구하는 특성이 있다. 난민과 같이 그 경계가 해석적이고 

애매한 사례들에 대한 판단은 위 공무원이 이야기했듯이 출입국공무원이 ‘생태

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업무이기도 하다. 기존의 사증 체계에 따라 외국인

의 체류와 출입을 관리해온 출입국으로서는 다른 업무와의 연결성이 끊어지고, 

다른 종류의 심사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과정이 쉽게 ‘익숙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2) 난민업무의 기술화와 전문화 

난민업무, 특히 난민 심사와 관련된 업무는 난민제도를 운영하는 다양한 국가

들에서도 동일하게 까다로운 업무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많은 ‘전문 인력‘의 필

요성이 대두되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높

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이민국

의 비호과(USCIS Asylum Division)는 비호관(난민공무원에 해당)들에게 최소 

수개월간의 심층적인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교육 내용에는 국제

난민법, 국제 난민보호에서의 미국의 역할, 난민 사법 체계에 대한 이해, 면접 

기술, 인신매매 피해자 사례 분석, 비호 절차 및 허위사례 판별·평가 등 다방면

의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교육들이 포함되어 있다(USCIS 2016). 또한, 난민제도 

실행을 위한 교육훈련 자료들은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갈등 양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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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맞춰 점차 더 고도화, 데이터화, 세분화되고 있다(UNHCR 2024).

난민제도가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화될수록 제도의 실제 운영 현장에서도 면

접, 통역, 송무 등 관련 행정 업무에서 고도의 기술과 전문 지식이 요구된다. 난

민 지위 심사 과정 중 면접의 경우, 신청인의 진술이 일관성과 타당성을 갖추었

는지를 판단하는 내용적 측면과, 특정 사건이 인도주의적 침해와 연관되며 ‘박

해’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판단을 포함한다. 이러한 작업은 법적 정의

와 용어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이를 위해 고

차원적인 분석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 더불어 면접 과정 자체가 여러가지 내적, 

외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청자의 트라우마, 교육 수준, 

소통능력의 정도, 그리고 담당심사관과 신청인 간의 면접 역동 등이 결과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청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지위의 결정을 내려야 하

는 경우가 많아, 담당자는 더욱 정교한 면접 기술을 요구받는다. 또한 번역된 언

어의 미묘한 차이와 행간의 의미를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출신 지

역에 대한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상황에 관해 비교적 풍부한 지식까지 갖추어

야 한다.

“가이드를 참고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례들이 다르니까 그런 가이드들이 도

움이 안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

에요…(중략)… 또 내가 면접 때는 미처 질문하지 못한 것들이 이후에 소송과정

에서 더 중요하게 부각되기도 하고…”(난민전담공무원, 40대).

조직적으로 보면, 최근 난민 신청 사유나 출신국가가 더욱 다양해지고 전체신

청 규모도 증가하면서 법무부 내에서 난민 심사를 위한 여러가지 전문적 영역

을 발전시켜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역학, 인류학, 국제학 등의 관련 전공 분

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거나 변호사 자격증과 같은 전문능력을 갖춘 

이들을 난민조사관으로 채용하고 있다. 또한 난민담당 공무원의 직위를 세분화

하여 자격요건과 업무범위를 법령으로 구체화하였고1, 전문성있는 통역 인력

을 확보하기 위해 난민전문통역인을 위한 법령도 마련하고, ‘난민전문통역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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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제’를 도입함으로써 질적 수준과 일관성을 제고했다. 그 외에도 난민 신청인

의 출신국에 대한 인도주의적 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도

록 ‘국가정황정보’ 조사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 중이다. 통역과 송무 등의 관

련 업무 역시도 기존의 출입국 공무원만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통역

대학원을 나온 통역인력, 변호사 출신의 인력들이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전문인력들이 조직에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접수, 면

접, 심사, 사회 통합관리 등 전 단계에 포진되어 있는 일반 출입국 공무원들과의 

협업이 중요해진다. 출입국 공무원들도 기본적인 행정 및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잡다양한 배경과 언어의 미묘

한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적절한 ‘행정 언어’로 변환하는 과정은 상당한 훈련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상호 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 

이다.

“통역하는 것을 면접관이 잘 캐치해서 그 다음 질문들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 이

쪽 경험과 지식이 충분한지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통역사로서 그걸 

표현하진 못하지만, 꼭 이 질문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면접관이 잘 이끌어가

시면 저도 업무가 더 재미있어요…(중략)… 난민통역은 다른쪽에서 통역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번역을 잘 해낸다 하더라도 신청자들의 교육 수준이

나 배경에 따라 그 단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고…”(통역업무 난

민공무원, 40대).

‘전문성’과 업무 세분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난민관련 업무 과정에서는 

이러한 ‘전문성’과 기술적 접근 방식이 모든 사례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조건은 아니다. 본 연구의 면접에서 통역 공무원은 자신이 받은 ‘전문

적 트레이닝’이 난민 통역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이에 따

1	 난민법 시행령 제6조 난민심사관의 자격, 제6조의2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의 요건, 제12조의2 난

민조사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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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장의 요구에 맞게 자신의 전문성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

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심사 공무원은 업무가 세분화되

기 이전에 난민 신청인들을 심사하고 지원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

할 수 있었던 사례를 이야기하며,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성 향상이라는 방향이 

심사의 질적 발전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논지를 펼치기도 했다. 

난민 심사 과정에서 ‘전문성 강화’와 함께 ‘신속성’은 난민 인권을 옹호하는 시

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가치이다.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난

민들이 심사 기간동안 법적, 사회적 답보 상태에 있으면서 또다른 취약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야한다는 입장에서 심사의 신속성은 중요할 수 있다. 그러

나 신청 사례가 행정청이 처리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증가하면, 현

재보다 더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역부족일 수 있다. 더군다나 최근 몇 년

간 이미 다른 과에 비해 증원률이 높은 난민업무인력에 대해 추가 증원을 하기

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무부는 ‘신속심

사 대상건’ 지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지만 이 또한 외부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며 심사 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한편, 개별 난민전담공무

원이 심사해야 하는 적정 목표량을 규정하였다.

“사례들이 어느정도 경향들을 따라가고, 여러 사례들을 다루다보면 접근하는 

방식 등에 익숙하게 되니까 근무연한이 늘수록 심의과정이 빨라지지요. 하지

만 또 그만큼 더 많은 심사건수를 채워야하기도 하고, 심사하기 까다로운 사례

들을 맡아야 하는데, 야근을 해도 한 달에 할당된 심사 건수를 채울 수 없으니까 

어려운 신청건이 나오면 순위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어요.”(난민전담공무원, 

40대).

위의 공무원이 고백하는 것처럼, 심도있는 조사가 요구되는 사례들에 대해 조

직적 지원을 받는 대신, 대부분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부족한 시간 안에서 개인

적인 노력으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더불어 내외



193한국 난민제도의 임시성과 불협성

부적으로 제기되는 ‘전문성’에 대한 높은 기대는, 특정 사례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제대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개인의 업무 능력 부족으로 인식되거나, 소송

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다시금 문책을 감당해야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담당공무원 개인이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이상적

인 업무방식으로 인식되고, 개별적 ‘실적 목표량’을 달성하는 것이 중시되며 문

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온전히 ‘혼자’ 책임져야하는 조직 문화는 담당자들이 안

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업무역량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든

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난민 업무에서는 담당자간, 그리고 조직간 유기적

인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통합하여 심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직적 협업 체계 마련과 그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3) 조직에서의 위상과 평가

난민 업무는 앞서 살펴본 조직적 변천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출입국외국

인정책업무 중에서도 비교적 역사가 짧은 신생 업무영역에 해당한다. ‘난민과’

가 독립적 조직의 형태를 갖춘 지 이제 10년 정도 되었고, 1차 난민 심사와 난민 

통합, 전반적인 정책 업무을 담당하는 난민정책과와 이의신청 심의를 전담하는 

난민심의과로 분리된 지도 5년 남짓 되었다. 조직의 역사가 짧다는 사실이 반드

시 조직과 업무의 위상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지만, 난민업무에 대한 조직 내 

공감이나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시간’이라는 변수는 무시할 수 없

다. 또한 조직의 규모와 안정성을 나타내는 인력 구성에서 난민 관련 부서의 계

약직(임시직, 한시직) 비율이 타 부서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점을 보면, 난민 업무

가 법무부 내에서 차지하는 업무 가치와 위상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난민업무를 오히려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신청자들 중) 대부분이 난

민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한 건을 만났을 때, 애매한 사례를 만나면 

그거 하나를 판단하려고 한 달 동안 매달리거든요. 그것도 신청자들이 한국어 

번역본으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 언어나 영어로 가져오는데, 그걸 

해석하고 사실 확인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난민업무 안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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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하시면 그때마다 속상해요.”(난민전담공무원, 40대).

해석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난민 업무를 직접 해보지 않으면, 가부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어떤 절차와 노력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담당공무원의 결

정문은 1-2장으로 마무리되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조사와 분석, 다양한 기

술적, 사회적 지식이 요구되는 긴 과정이 있다. 특히 위 공무원의 이야기처럼 해

석하기 어렵고 애매한 사례들은 심사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경

우도 많지만, 외부에서는 단순히 ‘인정’ 또는 ‘불인정’ 둘 중 하나로 선택되는 단

순한 과정으로 보인다. 이는 조직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난민 업무 경험

이 거의 없는 상급자가 한 건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들이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

기하거나, 심사 지연을 담당자의 역량 부족으로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난민 신

청자들의 난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혹은 제도 남용을 이유로 들며 난민 신청

자들의 진술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관리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 전체에서 볼 때는 난민과가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

죠…(중략)… 관리자급에 있는 분들이 (난민) 심사를 해본 적도 없고 경험을 해

본 게 없다 보니까 이쪽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대해 이해가 좀 낮은 것 같

고, 그러다 보니 현실에 안 맞는 업무 평가가 나오고… 조직적으로 그런 동의와 

인정을 구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난민전담공무원, 50대).

출입국 업무에 20여 년간 종사한 한 공무원은, 난민 업무에 대한 조직의 평가

와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난민 업무는 다양한 내용과 높은 전문성

을 요구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평가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업무 부담에 대

한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때로

는 난민 신청 1건을 심사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

이 발생하는데, 현 체계에서는 정보 수집, 국내외 판례분석 및 국가 정황 정보 

조사 등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에 대한 고려없이 정량적 평가 척도에 의해 한 달

에 1건만을 심사한 담당관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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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난민 제도상 과반수 이상의 신청인들이 불복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일부는 사회적 이슈로 발전되기도 한다. 담당자가 해당 사례 심사가 끝났음에도 

불복 절차에 따라 계속해서 신청인 본인 혹은 법적 대리인과 상급 기관으로부터

의 자료나 출석 요청 등에 응답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부각된 사례의 경우에는 

언론 보도 등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추가업무’에, 재판을 수

행하게 될 경우 재판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업무역량이 평가되는 분위기에 업무

적 부담은 더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난민 업무는 “어렵

고 힘들기만” 하고 평가는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업무라는 인식이 조직 내적으로 

팽배해지고, 가능한 한 ‘기피’하고 싶은 업무가 될 수밖에 없다. 조직 차원의 이

해와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난민 업무를 맡은 이들은 순환 보직제에 따라 업

무의 전문성을 충분히 쌓기도 전에 다른 부서로 이동한다. 이로 인해 난민 업무

는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업무가 되고, 성과나 전문성이 조직적으로 축적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조직적 분위기와 미비한 평가 체계는 최근의 제도 개선 노력과도 괴

리를 보인다. 난민 관련 인력 확대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실제 조직 내에서 구조적인 개선책이 마련되기 보다는 여전히 개인의 ‘능력 신

장’에 기반한 ‘실적’과 ‘책임’이 강조된다. ‘심사 건수’로 표현되는 양적 실적은 ‘신

속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내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평가된

다. 소송에서의 ‘패소’는 개별 공무원의 심사의 정확성과 전문성 부족을 증명하

는 자료로서 인용되면서 이를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외부인력 채용이라는 ‘임시

적’인 방식으로 해결된다. 출입국의 다른 조직보다 중요한 조직, 중요한 업무가 

아니라는 인식은 업무 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체계 마련을 계속해서 지연시켰다.

난민업무는 독립적이고 예외적인 규정이 많고 해석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전

문성’이 요구되고, 난민(신청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의 ‘신속성’ 과 ‘정

확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적절한 비판이다. 하지만 적절한 

평가 체계도 갖추어지지 않은 채 개별 공무원의 전문성, 심사의 신속성, 정확성

을 요구하고 ‘보상없는 무거운 책임성’만을 강조함으로써 난민 업무는 기피되는 

업무 영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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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난민 문제는 흔히 보편적 윤리 담론의 틀로 설명되지만, 한 국가 내 난민 제도

의 특수하고 실질적인 실행없이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난민 제도

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난민 행정 체계와 조직적 

맥락,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관행과 실행의 역동을 살펴보면서, 한국 난민

제도의 불협성과 임시성을 지적하였다. 

법무부에서 출입국 심사나 국경관리는 전통적인 업무 영역으로서 여전히 법

무부 정체성의 중심을 구성하고 있다. 법무부는 단기간에 많은 정책 분야를 새

로 도입하고 가장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등 난민 제도에 상당한 변화를 만들어 

왔지만, 그같은 빠른 조직적·업무적 발전이 조직 및 업무의 위상 향상으로 이어

지지는 못했다. 신생 제도이기 때문에 법무부 내에서 여러 실험들이 시도된 분

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조직으로서의 성격이 지속되었

다. 여타 외국인 업무와 확연히 구별되는 난민업무는 공무원들의 난민업무에 대

한 접근을 어렵게 했고, 업무의 불연속성을 만들며 난민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회의감을 불러왔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서의 전문성 강조, 심사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의 노력은 개별 담당자들에게 ‘보상 없는 무거운 책임감’만을 요구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더하여 난민 정책에 대한 방향 설정의 부재와 평가 

체계의 부적절함으로 인해 난민업무는 조직 내에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난민 제도는 각 사례마다 특수성이 두드러지고, 다각도에서의 해석이 필요하

며, 전체 이민 정책의 큰 흐름 속에서 방향을 정립해야 하는 복잡한 영역이다. 

따라서 단기간에 특정 ‘기술’을 갖춘 인력 충원만으로는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업무와 조직간 불협으로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조

직 전체의 업무 방식과 문화를 점검하지 않으면 기존의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하

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개별 공무원에게 전문성, 신속함, 정확성까지 모두 갖추

라는 실현불가능한 ‘자질’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협력적 전문성’과 경험을 ‘조직

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조직 구성, 업무 배분, 평가, 교육과 훈련을 재구성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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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근본적으로는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외부 사건이나 비판에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야한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과 

주도적인 태도로 난민 제도의 명확한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뿐만 아

니라, 제도 외부에서 견제와 권고의 역할을 하는 시민사회와 학계도 변화가 필

요하다. 지금 당장의 ‘결과’ 개선에만 집중하거나, 이상적인 목표에 근거하여 실

현 불가능한 과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현장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적

극적인 상호지원과 교류를 통해 해결점을 함께 찾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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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riness and Institutional Incoherence of  
South Korea’s Refuge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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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_This study examines how refugee issues, typically framed through 

universal ethical principles, are actually embedded within complex institutional 

webs shaped by a country’s political and social dynamics, as well as customs and 

culture of its institutions. The study argues for broadening the discussion of refu-

gees and refugee systems by focusing on concrete institutional practices. It ana-

lyzes the refugee administration system and organizational context, emphasizing 

the dynamics of practices and relationships among institutions, organizations, 

and personnel. Korea’s refugee system is relatively new, which creates noticeable 

problems with policy coordination and inconsistent practices. The country’s visa 

systems haven’t kept pace with the growing size and importance of its migrant 

population, and refugee policies still lack clear direction, making these issues 

even more ap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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